
204 교통 기술과 정책, 제2권 제2호, 2005년 6월

운 자 통행행태를 고려한 보험료 인센티  

제도에 한 고찰

배기목․ 정욱

I. 서론 4)

 도시가 내포하고 있는 각종 도시문제  자동차의 속한 증 로 인

한 교통혼잡과 그에 따른 연료손실, 기환경수 의 악화, 교통사고  유

고처리의 증  등은 오래 부터 제반 도시들이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로 인

식되어 왔다. 특히, 자동차 심의 교통체계로부터 자동차 보유 수가 세계

으로 월등한 미국의 경우, 정부, 학계  민간기 들과의 연계에 의해 이

와 같은 문제 해결을 한 련연구가 극 으로 수행되어 왔다.

1980년  말까지 미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교통정책 기조는 주로 도로의 

확장  신설 등과 같은 교통시설의 증 를 통해 각종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는 것이었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부분의 국가에서도 유사한 양상

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책은 도시부에서의 격한 인구증

가와 지가상승  그에 따른 토지이용의 제한 등으로 인한 교통시설 건설의 

물리 , 재정  제약과 속한 자동차의 증가  주행거리의 증가로 인해 

지속 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이 명되었다. 

이는 다수의 요소가 상호 복합 으로 작용하여 생되는 교통문제를 해

결하기 해서는 단순히 교통시설물의 공 , 특히 도로시설의 공 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정책기조를 신할 다양한 기법

들의 연구 필요성이 증 되게 되었다. 

그 에서 교통수요 리(TDM;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기법은 “ 생수요”로서의 교통수요를 효과 으로 리함으로써, 기존 교통

시설의 이용효율을 증 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그 요성이 부각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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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요소도 포함하는 상 개념의 기법인데, 내부 으로 다양한 하  

기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교통혼잡 등과 같이 교통으로부터 직 으로 야기되는 문제 뿐

만 아니라 기환경 수 의 악화, 소음, 진동 등과 같은 환경  측면에서의 

생문제 해결에 한 사회  요구가 증 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교통수요

리에 한 효과 인 기법마련의 필요성을 증 시키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국가 으로 기 이 될 정 기환경 오염수 을 선정한 

후, 각 주(State)의 기환경 수 이 이를 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정

기환경 기 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에 해서는 도로 확장  신설에 

한 정부 지원  삭감조치를 취하거나 도로 확장  신설에 한 허가 자

체를 지하기도 하 다. 이에 따라, 일정한 기환경 악화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주에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정 기 치를 충족시키기 한 노력을 기

해야 하며, 한 교통개선방안의 수립  상효과를 연방정부에 보고하

게 되었는데, 그 주요 개선방안의 하나가 한 교통수요 리기법의 도입

을 극 추진하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교통수요 리기법의 효과  도입과 용을 기하기 한 일환으

로, 최근 미국과 유럽 각지에서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운 자 통행

행태를 고려한 보험료 인센티  제도인 Pay-As-You-Drive Automobile 

Insurance Incentive Program(이하, PAYD 로그램)에 해서, 그 도

입배경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시범사례에 한 분석을 통해 교통수요

리 기법으로서의 유의성 도출  향후 실용  용방안에 한 고찰을 행하

기로 한다.

Ⅱ. PAYD 로그램의 도입배경

1. 도입배경  행 보험료 산정의 문제

Pay-As-You-Drive Automobile Insurance Incentive Program은 

교통수요 리 기법의 하  개념인 Value Pricing 기법을 근 로 하는데, 

기존의 Value Pricing 기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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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운 자가 통행을 원할 시에 일정 액을 지불하도록 하여 수요억제 

효과를 기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유료 다인승 용차로(High Occupancy 

Toll Lanes), 혼잡통행료(Congestion Pricing), FAIR(Fast and 

Intertwined Regular) 차로제, Cordon Pricing Scheme Program 등

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운 자가 통행을 포기할 경우 운 자들에게 인센티 를 부여함으

로서 수요억제 효과를 기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Commuter Financial 

Incentive Program, Transit and Rideshare Benefit Program, 

Parking Cash Out Program 등이 있다.

PAYD 로그램은 이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운 자에게 경제  인센

티 를 제공하여 운 자 스스로 자신의 통행수요를 조 하게 하는 기법이

다. 즉, 자동차에 의한 통행거리는 운 자 특성(연령, 소득수 , 성별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일정기간동안의 개별 통행거리에 따라 자동차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료 책정에 한 인센티 를 부여받게 하는 것이다. 재, 

이의 구체 인 용방안 등에 한 연구가 진행 이면서 시범 용(Pilot 

Program) 단계에 있어, 공식화된 표  명칭이 부여되지 않아 Mileage- 

Based Incentive (or Premium) Program, Distance-Based Insurance 

Program, 는 cents per mile program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PAYD 로그램의 기본목 은 운 자의 노출강도(Exposure), 즉 통행

거리(VMT, Vehicle Mile Traveled or VKT, Vehicle Kilometer 

Traveled)를 감소시키기 한 것으로 기본 으로 차량 는 사람의 통행

거리 감소는 자동차 사용빈도를 감소시키며 그에 따라 교통혼잡  지체를 

일 수 있고 나아가 체 교통사고율 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개념이다. 

아울러 PAYD 로그램의 실제  도입의 결과로 상되는 교통사고의 감

소는 PAYD 로그램에 한 자동차 보험회사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재, 자동차 보험료는 개별 운 자들의 험수 을 정확히 측하지 못

한 채 소수의 일반화된 기 에 의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일반 인 보

험료 산정은 운 자의 운 경력, 연령, 성별, 거주지 치, 그리고 상 차

량의 모델  연식 등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고정 보험료 산정방법”을 사용

하는데 이러한 보험료 산정 기법은 자동차 이용 회수와 통행거리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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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은 소득층과 여성 운 자들, 는 노년층에게 불합리하게 용될 

수 있다.

즉, 이들에게서 지불되는 보험료가 자동차 이용빈도와 통행거리가 상

으로 많은 고소득층 운 자들과, 교통사고율이 높은 남성 운 자들의 손

실처리를 한 보조비용으로 사용될 개연성(Cross Subsidies Problem)

이 있다는 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다. 

2. PAYD 로그램에 의한 보험료 산정

이에 해, PAYD 로그램은 와 같은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방법을 보

다 공정하고 합리 인 방법으로 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본개념은 자동

차 의존도가 높은 운 자가 상 으로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며, 자동차 의

존도가 낮은 운 자, 즉, 평균 으로 주행거리가 짧거나 자동차 이용횟수가 

은 운 자에게는 상 으로 삭감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통

행거리가 길거나 통행회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 발생률이 확률 으로 높아

지는 상에 근거하며, 보험회사 측면에서도 이러한 근방법이 기존의 방

법보다 보험운용상 타당성이 높을 것으로 단하리라 기 되어진다. 

운 자는 최  보험 가입 시에 일반 으로 비슷한 가입조건의 운 자 그

룹이 가지는 평균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불하고, 다음 갱신년도 

보험료는 PAYD 로그램에 따라 년도의 실제 주행거리에 의해 보험료

가 상하 조정된다. 만약, 운 자의 년도 주행거리가 최 보험 가입 시에 

용되었던 주행거리보다 감소되었을 경우, 감소된 주행거리만큼의 차액은 

갱신년도 보험료 용 시에 산정되거나, 차액을 매달 별도로 지불받을 수도 

있다. 년도 주행거리가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갱신년도 보험 갱신 시에 증

가된 액으로 보험료가 용된다.

따라서 운 자들은 이와 같은 PAYD 로그램에 따라 자신의 주행거리

를 스스로 조 하려 하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지불하게 됨으로

써, 운 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하고, 결과 으로는 교통수요억제 효

과를 기할 수 있는 보험료 책정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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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PAYD 로그램의 특성

본 로그램의 가장 큰 특성은 차량운 비용  운 자의 통행수요에 직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 고정비용의 변동여부를 규정지을 수 있다는 

것으로, 기존의 교통수요 억제기법과는 차이가 있다.

자동차 이용에 있어, 투입되는 고정비용은 자동차 이용여부와는 계없

이 일정기간 고정 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자동차 등록비용, 차량 유지비

용, 자동차 보험료 등이 해당된다.

이 , 보험료의 경우, 기존의 제도 하에서는 운 자의 선택사항이 아니

며, 모든 운 자는 련 법규에 의해 일률 으로 책정되는 보험료를 지불하

게 되어 있다. 그러나 PAYD 로그램은 고정비용  하나인 자동차 보험료

를 개별 운 자의 선택여부에 따라 보험비용이 차등 책정될 수 있는 비용

(가변비용)으로 환시켰다. <그림 1>은 일반 인 자동차 운 비용의 부문

별 유율을 나타내는데, 자동차 보험 비용이 총 운 비용  두번째로 많은 

21%의 비율을 하고 있다. 따라서 PAYD 로그램의 용은 자동차 감

가상각비(31%)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운 자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역

할을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1> 자동차 운  비용의 분포

이와 련하여 PAYD 로그램의 시행에 따른 향도를 Litman(2002) 

자료를 근거로 구체 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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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YD 로그램의 효과

1) 운 자의  약 (Consumer Savings)

국의 경우 운 자들은 PAYD 로그램을 통해 차량당 평균 약 30 ~ 

50 운드의 경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악되었으며, PAYD 

로그램의 시범 용 후 체 소득계층  하  20%에 해당하는 소득층 운

자들이 다른 계층에 비해 상 으로 높은 비율인 16%의 경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으로 악되었다.

2) 경제  효율성 (Economic Efficiency)

술한 바와 같이, PAYD 로그램은 자동차 이용에 필요한 고정비용의 

하나인 자동차 보험료를, 자발 인 주행거리 감소를 통해 차등 지불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정비용 부담 비 을 일 수 있게 한다.

3) 공정성 증가 (Increased Fairness)

기존의 보험료는 운 자 특성(연령, 성별, 소득계층 등)에 따른 자동차 

이용행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 으로 책정됨에 따라, 평균 수 보다 은 

주행거리의 운 자들에게는 상 으로 비싼 보험료 지불이 요구되고 있으

며, 상 으로 많은 주행거리의 운 자들에게는 오히려 낮은 보험료가 책

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PAYD 로그램은 이러한 Cross Subsidies 문제 을 개선하는데 효과

이다.

4) 무보험차량의 감소 (Reduced Uninsured Driving)

주말용 차량이나 가족 구성원의 필요에 의해 구입하는 여유분의 차량의 

경우, 통상 그 이용 빈도  시간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거나, 주행거리도 많

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보험 미가입의 상태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차량이 보

험 가입을 필요로 할 시 상시 으로 이용되는 일반차량과 동일한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 이를 회피하기 한 무보험 차량의 상존 문제가 두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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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동차 운행거리 감소 측치 (2001 dollars)

마일당 센트 운행거리 감소율 마일당 센트 운행거리 감소율

1¢ -1.8% 6¢ -9.7%

2¢ -3.5% 7¢ -11.2%

3¢ -5.1% 8¢ -12.5%

4¢ -6.7% 9¢ -13.8%

5¢ -8.2% 10¢ -15.2%

자료: Harvey와 Deakin, 1997

이에 해 PAYD 로그램의 용은 이와 같은 무보험 차량(미국의 경

우, 국 으로 20% 유)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5) 총주행거리 감소 (Reduce Vehicle Mile Traveled)

Litman(2002)은 PAYD 로그램의 도입으로 체 차량주행거리가 

1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측하 으며, 이러한 결과는 지 까지 시행되었

거나 재 연구되고 있는 다른 교통수요 억제기법  가장 효과 인 것으로 

분석하 다.

한, Wenzel(1995)와 Butler (1998) 등은, PAYD 로그램의 용 

후 여성 운 자의 경우 41%, 남성 운 자의 경우 20% 정도가 연간 

5,000마일(8,000km) 이하의 주행거리로 운행한 것으로 악하 는데, 

이는 미국의 평균 주행거리인 15,000마일에 비해 상당히 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표 1>은 마일당 부과되는 보험료에 따라 감소되는 주행거리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부과 액이 많을수록 운행거리의 감소비율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를 들면, 마일당 10센트의 보험료 산정은 15.2%의주행거리 감소

를 나타내었다.

6) 교통혼잡 감소 (Congestion Reduction)

Harvey와 Deakin (1997)의 로스엔젤 스 지역 연구에 의하면 1 마일

당 2센트의 가산액 부여는 캘리포니아지역 체 자동차통행을 4.1% 감소

시키고, 혼잡지체는 10.5%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하 으며 캘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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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아지역 체의 자동차에 확 용할 경우 15 ~ 25%의 혼잡지체 감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 다. 

7) 교통사고 감소  자동차 매연 감소 (Emissions Reduction)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보험회사의 재정확보에 직 인 향을 미치

기 때문에, 교통사고 감소효과는 보험회사들이 PAYD 로그램 선택여부

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이다. 

Litman(2002)에 의하면 PAYD 로그램의 시범도입 이후 발생될 교

통사고 감소비율(12~15%)이 주행거리 감소비율 (10%)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은 상 으로 높은 사고율을 갖고 있는 운 자들이 

자신들의 보험료 감을 해 주행거리를 감소시키는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PAYD 로그램에 의한 자동차 주행거리의 감소와 혼잡지

체의 감소는 결과 으로 자동차의 운행과 직  계가 있는 기환경의 

질  수 을 증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PAYD 로그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시의 교통과 

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한 개선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 <표 2>는 마일당 

2 센트의 인센티 를 부여할 때 상되는 개선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통행

거리를 비롯한 통행수, 혼잡지체, 연료소모 등 자동차 이용과 련한 각 부

문에 걸쳐 PAYD 로그램의 도입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PAYD program의 교통 련 개선 측치

(마일당 2센트의 인센티  용시)

지역 통행거리 통행수 지체 연료소모

Bay Area -3.9% -3.7% -9.0% -4.1%

Sacramento -4.4% -4.1% -7.5% -4.4%

San Diego -4.2% -4.0% -8.5% -4.2%

South Coast -4.3% -4.1% -10.5% -5.2%

자료: Harvey와 Deakin, 1997

2. PAYD Program의 용 사례

PAYD 로그램은 운 자들에게 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따른 인센티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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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함으로써 통행수요의 조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의 성공 인 도

입을 해서는 개별 운 자의 정확한 주행거리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에 해 재 국과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PAYD 로그램의 

용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국 사례

국의 경우, Norwich Union이라는 보험회사에서 시범 용하고 있는

데 이 보험회사는 운 자들의 통행기록을 장하고 송하기 해 일명 블랙

박스라는 장치를 개발한 후, 시범 로그램 참가희망 차량에 개별 으로 장

착하게 하 다.

<그림 2>에서 보이는 블랙박스 장치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와 무선 화시스템(Mobile Telephone)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별 운

자의 통행시간과 통행거리등 통행과 련된 자료는 GPS장치에 의해 측정

되고, 측정된 자료는 무선 화 시스템에 의해 보험회사에 송된다.

Norwich Union은 5000명의 지원자를 상으로 18개월 동안 PAYD 

로그램을 시행하 는데 운 자들로부터 매우 정 인 반응을 받았다. 이

에 따라 Norwich Union은 18세에서 21세에 해당하는 1500명의 은 운

자나 보 운 자들을 상으로 주행거리뿐만 아니라 주행시간까지 고려

하는 두번째 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국의 경우,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심야 시간 에 은 운 자들

의 교통사고 발생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이 시간 의 

운 에 해 마일당 1 운드의 추가 요 을 부과하여 밤 시간 의 운 을 

억제하고자 하 다.

보험료 산정기 으로 Norwich Union은 자동차 사고율에 따라 오  6

시부터 밤 11시까지를 주간시간으로 하고,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심

야시간으로 분류하여 주간의 경우, 매달 기 100마일(160km)까지는 무

료이며 100마일(160km)에서 500마일(800km)까지는 마일당 6 운드

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500마일(800km) 이상은 마일당 4 운드의 보험

료를 부과하 다. 심야 시간 의 자동차 운행에 따른 보험료 산정은 주간 

시간  보험료 산정방법을 그 로 용하고 이와 함께 마일당 1 운드의 

추가 요 을 부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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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Norwich Union사의 블랙박스

이러한 기 에 의해 Norwich Union은 개별 운 자들의 주행기록과 그

에 따른 보험료 산정 내역서를 보험가입자에게 매월 발송하여 운 자들에게 

자신의 주행기록을 지속 으로  비교 검토하고 한 운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 다. 

2) 미국 사례

미국의 경우, General Motors Acceptance Corporation(이하, GMAC)

과 Progressive Causality Insurance Corporation(이하, Progressive)

의 2개 보험회사에서 PAYD 로그램을 시범 운  에 있으며 구체 인 

용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먼  GMAC의 경우, 2004년 반부터 애리조나, 인디애나, 그리고 펜

실베니아 주들을 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향후 그 상지역을 증가시킬 

계획에 있다. GMAC는 데이타 수집  송을 해 자 회사인 General 

Motors가 개발한 OnStar라는 검출장치를 사용하는데 OnStar 검출장치

는 General Motors 사와 자매회사의 차량들에 한해 생산 출고 에 부착

된다.

따라서 재 GMAC의 PAYD 로그램은 General Motors 사와 자매

회사들의 차량 소지자들에 한해 시범 용되고 있다. 검출장치로 사용되는 

OnStar는 술한 국의 Norwich Union사의 블랙박스와 같이 GPS와 

무선 화시스템의 기능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안 성  성능까지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첨단 자장치이다. OnStar는 교통사고 발

생시 화연결 기능을 갖추고 있어, OnStar의 모니터링 센터에서 운 자를 

신하여 응 센타와 할 경찰서에 차량의  치 등을 보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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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C사의 PAYD 로그램 시범 운 은 운 자가 최 보험 가입을 요

청할 시에  주행거리와 일년 동안 운행될 것으로 측되는 거리를 기 으

로 첫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고, 이후 일정기간동안 OnStar에 의해 기록된 

실제 주행거리와 그에 따른 장래 주행거리의 산정에 의해 보험료를 조정하

게 된다.

<표 3>에서와 같이 GMAC의 보험료 할인율 산정 방법에 따르면 최  주

행거리로 운행하는 운 자는 최  40%까지의 보험료 감을 기할 수 

있다. 

<표 3> GMAC의 보험료 할인율 산정 방법

연간 운행거리(마일) 보험료 할인율(%) 연간 운행거리(마일) 보험료 할인율(%)

1 ~ 2,5000 40% 10,001 ~ 12,500 11%

2,501 ~ 5,000 33% 12,501 ~ 15,000 5%

5,001 ~ 75,000 28% 15,001 ~ 99,999 0%

75,001 ~ 10,000 20% - -

한편, Progressive에서는 2004년 8월부터 시범 으로 시행된 PAYD 

로그램을 통해 최고 25%까지의 보험료 감을 제시하고 있다. 술한 

Norwich Union사와 GMAC사의 경우, 주행거리와 통행발생 시간을 주 

요소로 설정하 으나, Progressive사에서는 이 두가지 평가 요소에 운 자

의 주행속도를 더함으로써, 언제, 어떻게, 얼마나 운행하 는지를 보험료 

산정의 평가 기 으로 설정하여 용하고 있다. 

한, Progressive에서는 운 자의 통행 자료를 얻기 해 두 회사와는 

다르게GPS장치와 무선 화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자동차 배출가스 자가

진단장치(OBD; On-Board Diagnostics System)를 사용하고 있다.

OBD 시스템은 미국 리포니아주에서 자동차 매연감소 책의 일환으

로 1989년에 채택한 시스템으로 1996년 이후 리포니아주에서 매될 

모든 자동차에 이 OBD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 으며 1990년에 미 

의회는 이러한 OBD 시스템을 골자로 하는 리포니아 법안을 국 으로 

확  실시하기로 결정하 다.

OBD 시스템은 차량의 원활한 작동을 조 하는 엔진컴퓨터(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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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는 Electronic Control Unit) 기능 의 하나로, 자동차 운

행과 직  련된 기․ 자장치들의 고장여부와 주요 부품고장으로 인한 

자동차 매연증가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기능을 한다. 주요 엔진컴퓨터의 기

능은 차량의 기․ 자장치로부터 제공되는 실시간 자료를 입력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장치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러한 엔진컴퓨터의 자

료는 데이터 독장치(OBD Scan Tool)를 통해 볼 수 있다.

Progressive는 트립센스(TripSense)라는 데이터 독장치(OBD Scan 

Tool)를 이용하여 엔진 컴퓨터로부터 차량운행과 련된 통행시간  속도

자료 등을 제공받으며 운 자 스스로가 자신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트립

센스(TripSense)를 주기 으로 컴퓨터에 연결하여 장된 통행 자료를 다

운받고 련 자료를 Progressive에게 송하게 하고 있다.

<그림 3>의 왼쪽 사진은 Progressive에서 사용하고 있는 트립센스

(TripSense) 스캔장치이고, 오른쪽 사진은 이 스캔장치를 자동차의 엔진

컴퓨터와 연결하는 모습이다.

<그림 3> 트립센스(TripSense) 스캔장치 모습과 연결 방법

이 트립센스(TripSense) 스캔장치로부터 보험회사에 송되어지는 운

자 통행행태와 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운행시작시간(Start time)

•운행정지시간(End time)

•주행거리(Miles driven)

•주행시간(Duration)

• 정지 발생수(Number of aggressive braking events)

• 가속 발생수(Number of aggressive acceleration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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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당 속도(Speed)

•트립센스(TripSense) 스캔장치의 장착  제거 시간

Progressive에서는 PAYD 로그램의 시범 용을 해 참여를 희망한 

운 자들에게 트립센스(TripSense) 스캔장치를 무료로 제공함과 동시에 

로그램 가입 즉시 5%의 보험료 삭감과, 운 자 스스로가 정직하게 운행 

자료를 제공할 경우 5%의 추가 인센티 , 주행거리에 따른 최고 15%의 

인센티 , 그리고 과속여부에 따라 최고 5%의 인센티 를 제공하고 있다. 

GPS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계로 Progressive는 과속여부를 단하기 

해 체 통행시간 에서 75 mph를 과하여 주행한 시간의 비율을 이

용하여 인센티  지 을 한다. 

3. PAYD Program 의 활성화 조치

미국 조지아 공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는 2002년

부터 시작된 Commute Atlanta and Value Pricing Insurance 

Program의 일환으로 2003년에 미국 43개 주의 보험 행정 (Insurance 

Commissioners)들을 상으로 PAYD 로그램 실시여부  제한여건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주정부의 63%가 PAYD 로그램에 찬성하 고, 나머지 37%

는 주정부 법률(State Regulation) 에 보험회사의 PAYD 로그램 시

행을 지하는 법안이 존재하므로 반  한다고 응답하 다.

우선 반 의 경우를 보면, 일정기 에 의해 책정되는 보험료를 명확히 제

시하여 보험운용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에 보다 큰 비 을 두고 있

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경우, PAYD 로그램 시행 지의 주된 이유가 주 

정부의 자동차 보험에 한 법률 즉, 모든 운 자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유

효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법률에 PAYD 로그램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만약 PAYD 로그램에 가입

한 운 자가 자신의 주행거리가 실제 지불한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도에 

보험갱신을 포기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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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주의 경우도, 주정부 법률 상, 보험회사는 소비자들에게 일정하게 

정해진 정확한 액의 보험료를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PAYD 로그램의 

경우 미래의 보험료는 운 자의 과거 운행거리에 따라 가변 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반 한다고 밝혔다. 

그 외, 다른 주에서는 행의 주 법률상 PAYD 로그램이 당장 시행되

기는 어려우나, 향후 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비 에 있다

고 응답 했다. 

2003년 1월, 조지아 주에서는 운 자가 기존의 보험 로그램과 새로운 

PAYD 로그램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하 으며 이 

법안에서는 향후 자동차 보험이 지될 가능성도 고려하여 운 자가 사 에 

최소 2,000마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의무화했다. 

한 주 정부는 보험회사로부터 이러한 PAYD 로그램에 참여하는 운

자들에 한 자료를 별도로 리할 것과 연구결과에 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도 요구하 다.

오 곤 주에서도 2003년 6월에 PAYD 로그램의 시행 안을 의결하

고 해당 보험회사들에게는 소득공제해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05년부터 시행되며 2010년까지 유효하다. 텍사스 주에서도 

2001년에 각 보험회사에게 PAYD 로그램을 선택할 권한을 부여했으며 

조지아 주와 마찬가지로 실행결과에 련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

다. 텍사스 주는 오 곤 주와는 달리 보험회사에 제공되는 별도의 소득 공

제 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주 정부들과는 별도로 미 환경부(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한 보험회사  주정부 련부서에 PAYD 로그램의 필요성

을 인식시키고 있으며 이 제도의 정착과 련된 여러 기술  측면에서 보조

를 하고 있다. 

Ⅳ. 개선방안  결론

이상과 같이 최근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PAYD 로그램에 해 

그 도입배경과 시범 용 사례  용상의 문제  등을 고찰하 다.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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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국과 미국에서의 시범 용 사례를 통해, PAYD 로그램은 교통수요

리 측면에서 효과  기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단된다. 

아울러 리기구  첨단 자장치에 의한 자동차의 효과 인 운행 리

와 안 검의 보조를 통해 교통사고 방  기오염 수 의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는 효과 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악된다. 

따라서 이의 성공  도입을 해 실 으로 필요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한다. 

첫째, 보험회사들의 극 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요한데, 이를 해

서는 운 자 특성(연령, 성별, 소득수  등)에 따른 통행행태를 고려한 보

험료의 차등 징수를 한 합리  기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 으로는 개별 

운 자의 통행특성에 따른 인센티  부여 기 과 이에 따른 보험료 책정을 

한 명확한 자료 제시  거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주행거리 감소와 교

통사고 감소와의 상 계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의 확보  이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합리  기법의 개발 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보험회사의 편익 증감여부, 즉 재정  손실  이윤증  여부와 

한 련이 있는 것으로 보험회사들의 극  참여유도를 한 요사항으

로서 향후 이에 한 구체  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재, 이와 련한 자료가 공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PAYD 로그램을 시

범운 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이 상 운 자  지역을 확 시키고 있는 추

세로부터, 보험운용에 정  향을 끼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아울러, 

무보험 차량들의 보험가입 수요의 잠재  증   반  주행거리의 감소

로 인한 사고 처리 비용 감 등의 효과가 기 되고 있는 것으로 악된다.

둘째, 개별 운 자들의 운행정보를 취득하기 한 합리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행 체계 하에서는 운 자가 자발 으로 운행정보를 제출하는 

방법, 신뢰할 수 있는 정비업체등을 선정하여 운행정보 등을 검사받게 하는 

방법, 그리고 GPS 는 OBD 등의 첨단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고려

될 수 있는데, 자의 두 가지는 운 자에게 시간 , 정신  부담이 될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장치구입비 등으로 보험회사에 재정  부담을  수 

있다. 특히 운 자의 자발 인 운행정보 제출방법은 신뢰성 면에서 객

이지 못하므로 실  용은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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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신뢰할 수 있는 정비업체(Service Station)등을 선정한 후 운

행정보 등을 검사받게 하는 방법은 비교  실  용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단된다. 이는 실제로,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

로, 운 자는 차량 정비 시 는 차량 배기가스 검사 시에 주행거리 기록을 

해당 검사소에서 발 받아 보험회사로 발송시키고 있다.

이 방법은 보험회사에게 별도의 재정  부담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객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에서 정 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단순한 

주행거리만이 독가능하다는 에서 운행 련 정보의 취약성 내포의 문제

가 있다. 

한, 차량의 주행거리는 타이어 크기와 한 련이 있는데, 차량사양

에 부합하는 규정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직경이 큰 타이어를 사용할 시에

는 실제 운행거리보다 게 보고 될 수 있다. 따라서 차량 검사 시 운행거리 

측정기(주행거리계)의 고장이나 조작 여부뿐만 아니라 타이어의 상태 한 

함께 조사되거나 보고 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GPS나 OBD 장치를 사용할 경우, 보험회사는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차

량들에게 이러한 장비를 설치하여야만 하는 부담이 있는데, 이 은 련 

장치의 기술개발이 하고도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로 가

격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에서 채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수의 신 차량들이 출고 당시부터 GPS를 기본 장착하고 

있는 추세는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GPS 장치를 사용할 경우, 상정 가능한 보다 큰 문제는 설치비용 

측면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노출과 련된 것이다. 이에 한 응책으로, 

시행 기에는 참여를 원하는 운 자의 동의서를 통해서만 PAYD 로그램

에 가입하게 하고,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과 용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의 경우, Data Protection Act와 미국의 경우, Black 

Box Privacy Bill 에 의해 련 보험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을 지하고 있다. 

유료 다인승 용차로(High Occupancy Toll Lanes), 혼잡통행료

(Congestion Pricing), FAIR(Fast and Intertwined Regular) 차로

제, Cordon Pricing Scheme Program등과 같은 기존의 Value Pricing

기법들의 경우, 일정비용을 지불하는 이용자에 한해 도로 사용이 허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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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소득계층간의 공정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상  교통정책 목표

(Transportation Equity Act)에 다소 됨이 사실이다.

이에 비해 PAYD 로그램은 개별 운 자 다양한 특성(연령, 성별, 소득

계층 등)에 따른 자동차 운행상황(운행회수, 주행거리등)을 고려하여 정

한 인센티 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운 자) 비용부담을 차별 으로 부가

할 수 있다는 에서 보다 합리 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도로이용자의 사회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

(Prohibition)와 규제(Regulation)를 통해서가 아닌 이용자의 자발  참

여에 의한 교통수요 리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로 등의 물리  

공 에 의존하는 종래 교통계획상의 제약을 극복하고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

 이용이 가능한 교통수요 리 정책 수립에 유효한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즉, 이용자의 자발  참여가 가능하면서 공 주의 교통정책의 수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에서 PAYD 로그램은 도로 이용자(운 자 등)와 공

자(교통정책 입안자 등) 양자에게 혜택을  수 있는 기법 (Win Win 

Strategy)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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